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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조사 및 보고규정
[시행 2020. 4. 13.] [소방청훈령 제149호, 2020. 4. 13., 일부개정.]

소방청(화재대응조사과), 044-205-7478

        제4장 조사업무의 집행

            제3절 보고

제47조(조사결과 보고)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
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.

  1.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: 별지 제3호 내지 제3-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, 별지5
호 서식을 작성,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, 다만,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
50일 이내

 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: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-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, 별
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

  3.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
수 있다.

  4.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·유지하여야 한
다.

        


